
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5] <신설 2020. 3. 31.>

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위해예방규정의 
기준(제43조의2 관련)

구 분 기 준
1. 제조ㆍ저장시설  가. 안전거리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

 나. 시설 및 구조에 관한 사항
 다. 일반설비에 관한 사항
 라. 시설방호에 관한 사항
 마. 경계요원의 수 및 경계 장비에 관한 사항

2. 제조ㆍ저장방법  가. 일반안전에 관한 사항
 나. 위험작업 및 저장 일반에 관한 사항
 다. 제조시설 내 저장 및 운반허가 없는 운반에 관한 사항
 라. 폭발시험 등 시험 및 폐화약류 처리에 관한 사항

 비고: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종류별로 작성한다.


